
개발이익의 공제

<P>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

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

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.</P> <P>(대법원 1988.02.23. 선고 87다카2477 판결)</P>


